
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문 

“일자리안정자금이란”

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

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

<1> 지원 대상

ㅇ (원칙)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

 ▹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 

  ① 공동주택(아파트･연립주택･다세대주택) 경비원·청소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 무관 지원 

  ② 55세 이상 고령자, 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, 사회적기업･장애인직업재활시설·
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

  ③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

☞ (지원 제외)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, 고소득 사업주(과세소득 3억 원 초과), 임금체불 
명단 공개 사업주,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, 국가·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
사업주 등

<2> 지원 요건 

ㅇ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

ㅇ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,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
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

     * 단, 특수관계인(사업주, 배우자, 직계존비속)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

<3> 지원 금액

ㅇ 모든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

ㅇ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(근로일수) 비례 지원

<4> 신청 및 지급(‘22.6월 지원 종료)

ㅇ (신청 방법) 근로복지공단 방문․우편․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
EDI 시스템,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

명 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

근로복지공단EDI
(고용･산재보험 토탈서비스)

https://total.comwel.or.kr 근로복지공단 1833-6000

국민건강보험EDI https://edi.nhis.or.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
국민연금EDI https://edi.nps.or.kr 국민연금공단 063-713-6565

KT EDI https://bips.bizmeka.com ㈜케이티 080-318-5306

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://www.4insure.or.kr 국민연금공단 063-711-7800

ㅇ (신청 기간) 2022.6.15.까지(2022.5.2.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)
    * 단, 일용근로자, 고용보험적용 제외근로자(2회차 신청이후) 및 계절근로자는 ’22.6.30.까지 신청가능

ㅇ (지급) 계좌로 직접 지급(매월 15일)

http://total.kcomwel.or.kr
http://edi.nhis.or.kr

